
학 문  해결  한 

천 역시 청 재 지원 동 안

천 역 시 



- 2 -

학 문  해결  한

천 역시 청 재 지원 동 안

의안

번호
17

제출연월일  :  2018.  7.  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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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□ 

 ㅇ 인천 역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 공구 지역의 학교 신설을 한6·8  

학교용지는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

학교용지 확보에 한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한 특례법의  ㅇ 

용과 련하여 법원에서는 동 특례법 제 조 에 명시 으로 ( 2 )

열거되지 않은 개발 사업에 해 의제 처리나 해석 등의 방식으로 

동 특례법을 용하여 학교용지부담 을 부과하는 것은 법이라고 

결 두(2016.11.24., 2014 47686)

이에 따라  특례법에 열거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특례법 용이  ㅇ 

곤란하여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이 에 실시계획을 (2017.3.21.) 

승인받은 송도국제도시는 의 개정된 특례법을 용할 수가 없어서 

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 하는 

근거가 불투명해지는 문제 발생

 ㅇ 한편 종 청라지역에 학교 신설이 불가하여 인천교육청은 증축을, ·  

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소요재원의 일부만 지원함에 따라 

인천교육청이 나머지 액을 부담하기 어려워 지원을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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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이와 련하여 시 본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육청간 , 

수차례 걸쳐 의하여 유상거래로 하되 그 소요비용은 시의 출

학교( 용지부담 특별회계 으로 지원하고 종 청라지역의 학교) · 

증축비도 합리 인 기 에 따라 지원해 주기로 합의

 ㅇ 의 지원 사항은 산에 반 하여 출할 계획이지만 그 이 에  

약을 통해 약속해  필요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조의 39「 」

산외 의무부담 사항으로 인천 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주 내용□ 

학교용지 매입비  증축비 지원 총 억원 추정 : 315 ( )ㅇ 

인천교육청에 한 지원액 산출내역< 단  억원( ) >

합  계 315

송도국제도시 공구 학교용지비 지원6 8ㅇ ⋅

 -  개교 총부지 원조성원가9 122,863 × 905,670 (㎡ ․ 약)×0.2(=  

억원 고교 개교 부지222.5 ) + 1 12,639㎡ 원 약 억원×905,670 ×0.3(= 34.3 )

257

운서 해원 등학교 증축비 지원·ㅇ 

운서 등학교 억원 학교 증축비의   - 44 ( 50%)

해원 등학교 억원 학교용지매입비의   - 14 ( 50%)

58

동 승 사항( ) □ 

련근거 :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제 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39 1 8 (「 」

산 외의 의무부담)

동의 승인 내용 ( ) : ㅇ 인천 역시의 인천교육청에 한 학교용지 매입비 

 학교 증축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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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< 1>

지원대상 사업별 산  기

도 공  학 용지비 지원6 8□ ⋅

송도 공구 학교용지의 면   토지가액 황 추정 6 8 ( )ㅇ ⋅

연번 학교 면 ( )㎡ 조성단가 원( / )㎡ 토지가액 억원( )

계 135,502.3 1,227

1 1 17,985.90 905,670 163 

2 2 12,316.60 905,670 112 

3 3 11,868.10 905,670 107 

4 4 12,682.60 905,670 115 

5 5 17,767.00 905,670 161 

6 6 13,171.20 905,670 119 

7 1 12,054.90 905,670 109 

8 2 12,343.70 905,670 112 

9 3 12,673.10 905,670 115 

10 고2 12,639.20 905,670 114 

송도 공구의 학교용지 조성원가  공 가액 추정 억원6 8 ( ) : 257ㅇ ⋅

 개교 총부지 원 조성원가 약   - 9 122,863 × 905,670 ( )×0.2(=㎡ ․

억원222.5 고교 개교 부지 ) + 1 12,639㎡ 원 약 ×905,670 ×0.3(= 억원34.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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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라지역 학  비 지원□ ․

종지역 운서 등학교 지원 개요 1. 

증축사업 개요 ㅇ 

   - 재 실규모의 학교에 총 실을 단계로 증축 실 실 9 36 2 (27 +9 )

교육부는 학 당 명 인천교육청은 명 기 이어서 교육청    - 1 34 , 26.5

기  부족분 확충을 해 추후 실 추가 증축 계획9

  - 강당 식소 등은 최종 학 규모 실 에 맞게  단계에서 신축, (45 )

지원액 산출내역 ㅇ 

  - 총 사업비의 특별조정교부  상사업은 특별조정교부 으로 지원

하고 나머지 상사업비는 교육부 지원액을 제외하고 시와 교육청이 

씩 분담함50%

종지역 운서  학교용지부담  지원 상사업비 황< >

총사업비(A) 추후 지원분(B) 특별교부 사업(C)* 상사업비(A-B-C)

18,977 실분3,590 (9 ) 3,514 11,873

종지역 운서  학교용지부담  지원액 산출기< >

상사업비(A) 교육부 지원액(B) 분담 상(C=A-B) 지원액(D=C×0.5)

11,873 3,051 8,822 4,411



- 6 -

청라지역 해원 등학교 지원 개요 2. 

사업개요 ㅇ 

  - 당  해원  도로 건 편에 화  이  신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

에서 부결되어( 월16.12 ) 화  이 부지를 통합해 개 학교부지를 2

하나의 학교로 운 하도록 교육부 앙투자 심사를 받음 

   - 신축시설 실 다목 강당 은 학년용 운  조건부로 교육부 통과(18 + )

사실상 실 규모의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어서   - 18 강당 식소 등도 , 

별도로 신축해야 하는 상황

해원  증축사업비 황 단 백만원< ( : )> 

합계 학교용지비
증축비

계 일반교실 강당 식소 연결통로

16,263 2,720 13,543 9,246 1,106 1,191 2,000

지원액 산출내역  ㅇ 

학교용지매입비 는 의무  부담 백만원   - 50% (1,360 =2,720×0.5)

   - 다목 강당 식소 포함 과 연결통로는 특별조정교부  ( ) 지원

백만원     (4,297 =1,106+1,191+2,000)

운서 해원  지원 총< ․ 단 백만원( : )>

구  분 계 운서 해원

합  계 11,931 6,274 5,657

학교용지특별회계 5,771 4,411 1,360

특별조정교부 6,160 1,863 4,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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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< 2>

계법령 주 내용

지방 치법□ 

제 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39 ( ) .① 

조례의 제정 개정  폐지1. ·

산의 심의 확정2. ·

결산의 승인3. 

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 지방세 는 가입4. · · ·

의 부과와 징수

기 의 설치 운용5. ·

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재산의 취득 처분6. ·

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7. ·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
청원의 수리와 처리9. 

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력에 한 사항10. 

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. 

학 용지 확보 등에 한 특례법□ 

제 조 학교용지의 확보  경비의 부담4 ( ) 생략 ~ ( ) ① ③ 

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시 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1 2 ·④ 

시 도의 일반회계와 제 조의 에 따른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에서 분의 · 5 4 2

을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분의 을 각각 부담한다1 , · 2 1 .  

제 조 시 도 부담 경비의 재원6 ( · ) 생략 ( )① 

시 도는 제 조제 항  제 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· 4 1 2② 

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 조의5

에 따른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4 . 

경비는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 산에 계상하여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·

로 출하여야 한다.


